
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 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9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(예정)자로서 다음 각 호

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

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

   1.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

   2.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

   3. <신  설>

  ②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,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.

 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

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 원장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

   1.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

   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
   3.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

   4. 심사용 청구논문 3부

   5.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

제29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(예정)자로서 다음 각 호

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위

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 2026.02.23.)

   1.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

   2.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

   3. 수료 후 6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. 다만, 기한 초과자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

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을 경우 

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 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수료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전

공별 자격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

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

<신  설>

부   칙 <기획팀-2134호 : 2026.02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

제2조(적용례)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

터 적용한다.

- 부칙 신설


